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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김철수
2133-7370

유규용
2133-7397

이예빈
2133-7389

2 예 산 설 명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

총사업비 총
12,541,520천원

[국비] [시비]
12,541,520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
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
기초보장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
복지사각지대 해소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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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11,258,663

(x-)
12,568,468

(x-)
12,541,520

(x-)
△26,948

(x-)

사무관리비 (x-)
10,000

(x-)
10,000

(x-)
10,000

(x-) (x-)

사회보장적수혜
금

(x-)
11,030,000

(x-)
12,339,805

(x-)
12,311,520

(x-)
△28,285

(x-)

공기관등에대한
경상적대행사업

비

(x-) (x-) (x-)
220,000

(x-)
220,000

(x-)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

빈곤층에게 서울시의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

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

비수급 빈곤층
○ 지원내용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무관리비 ○서울형기초보장제도 리후렛,포스터제작
10,000,000원

= 10,000천원

사회보장적수혜금 ○복지급여 지원
12,311,520,000원

= 12,311,520천원

공기관등에대한경상
적대행사업비

○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비
220,000,000원

= 22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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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2,541,520

기본계획 수립 2017.01~2017.02

- 생계급여 : 맞춤형 생계급여의 1/2수준
- 해산급여, 장제급여 : 맞춤형급여 수급자와 동일 수준

○ 사업기간 : 2017. 1월 ~ 12월
○ 총사업비 : 12,541,520천원(시비 100%)

□ 추진경위
○ 2013년 1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
○ 2013년 4월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시행규칙 개정
○ 2013년 5~6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 운영(성동구, 동대문구,

노원구, 서대문구)
○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 시행(25개 자치구)
○ 2015년 2~7월 서울형 제도개편 정책연구(서울연구원)
○ 2015년 7월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시행규칙 개정
- (2013년 10월)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,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, 기피

대상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인정
- (2014년 1월)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68%이하
- (2014년 4월)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80%이하
- (2015년 1월)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%이하

○ 2015년 10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추진(대상 선정기준 완화 등)
○ 2016년 1월 중위소득(4%) 인상 반영 및 소득대비 차등급여로 지원방식

변경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ʼ서울시민 복지기준ʼ 102개 사업 중 하나로, 생활은 어려우나

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

서울시의 높은 물가에 따른 역차별 해소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기본계획 수립(시)-사업비 신청(구)-사업비 재배정(시)-사업비

집행(구)-정산보고(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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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사업비 신청 및 집행 2017.01~2017.12 12,541,520 사업비 신청 및 집행, 정산

○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

비수급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호

2014년도

○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54,880명(누계)

- 서울형 기초수급자 9,629명, 기초수급자 31,528명, 타복지 연계

13,723명

○ ʼ14년 신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31,959명

- 서울형 기초수급자 3,972명, 기초수급자 20,753명, 타복지 연계

7,234명

2015년도

○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112,294명(누계)
- 서울형 기초수급자 13,265명, 기초수급자 76,346명, 타복지 연계

22,683명

○ ʼ15 신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57,414명
- 서울형 기초수급자 3,636명, 기초수급자 44,818명, 타복지 연계

8,960명

2016년도

○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148,448명(누계, ʼ16. 9월말)
- 서울형 기초수급자 15,363명, 기초수급자104,897명, 타복지 연계

28,188명

○ ʼ16년 신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원 36,154명(ʼ16. 9월말)
- 서울형 기초수급자 2,098명, 기초수급자 28,551명, 타복지 연계

5,505명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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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(x-)

27,932,000
(x-)
0

(x-)
-5,996,933

(x-)
11,150,805

(x-)
5,967,993

(x-)
0

(x-)
5,182,812

2014
(x-)

27,441,300
(x-)
0

(x-)
-3,787,687

(x-)
9,832,593

(x-)
8,672,120

(x-)
362,867

(x-)
797,606

2015
(x-)

11,742,163
(x-)

362,867
(x-)

-295,000
(x-)

11,810,030
(x-)

11,494,393
(x-)
0

(x-)
315,637


